
(붙임 3 - 시설물 조사표 및 안내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면

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표

시 설 물 명 관 리 번 호

시설물 소재지

도로명
성북구         로 

신    축

년  월일
지  번

성북구      동     가    번지

납    부    의    무    자 

성명(법인명) 주민(법인)등록번호  주            소
전 화 번 호

(핸 드 폰 )

조      사      내      용

 구분 

연번
층/호 실제 사용용도

(구체적 업종) 상    호 면  적(㎡) 비   고

연 면 적   합계(건축물관리대장 연면적과 동일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일 : 2015.    7.       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원 :                    (인)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자 : 교통행정과         (인) 



뒷면

2015년 교통유발부담금

정기 분 부과 및 시설물 조사 안내
 1. 우리 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께 감사를 드립니다.

 2. 매년 10월 부과 ‧ 징수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

  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.

   가. 부 과 대 상 :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,000㎡이상인 시설물

    ※ 연면적이 1,000㎡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, 소유주의 소유 합계면적으로 부과됨.

   나. 부 과 기 간 : 2015. 8. 1 ~2015. 7. 31

   다. 부과 기준일 : 매년 7. 31일 소유자

   라. 부담금 산정방법 : 각층 바닥면적의 합(㎡) × 단위부담금(원) × 교통유발계수

   마. 납 부 기 간 : 2015. 10. 16 ~ 10. 31

 3. 시설물 조사 : 2015. 7 ~ 8월

    본 조사는 귀하(사)가 소유하신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교통유발

   부담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요원 방문 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

   하겠습니다.

   ○ 방문일시 : 2015. 7월(필요시 8월에도 방문가능)

   ○ 조사내용

     ‧ 각층, 호수별 실제사용 용도 및 상호(상호가 있는 경우)

     ‧ 소유주 현황

     ‧ 공실 된 부분이 있는 경우 기간과 면적

     ‧ 전화번호 등

  ※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9월 12일까지 

     교통행정과로 제출해 주시면 감면된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※ 문의 :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(☏ 2241-3402, FAX 2241-6557)

※  건 물 소 유 주 나  건 물 관 리 인  등 에 게  전 달 하 여  주 시 기  바 랍 니 다 .


